
대법원대법원대법원대법원 1990.10.30. 1990.10.30. 1990.10.30. 1990.10.30. 선고선고선고선고 90909090다카다카다카다카23301 23301 23301 23301 판결판결판결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0.12.15.(886),2414]
【【【【판시사항판시사항판시사항판시사항】】】】가. 원고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내세워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는 경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확인을 소구할 이익 유무(적극)나. 민법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인【【【【판결요지판결요지판결요지판결요지】】】】가. 원고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내세워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다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있다.나. 민법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이 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다.【【【【참조조문참조조문참조조문참조조문】】】】가. 민사소송법 제228조나. 민법 제1000조【【【【참조판례참조판례참조판례참조판례】】】】대법원 1988.1.19. 선고 87다카1877 판결(공1988,452)【【【【전 문전 문전 문전 문】】】】【원고, 피상고인】 이완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피고, 상고인】 이종화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삼【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6.15. 선고 90나2163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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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소론 확정판결은 소외 이충렬이 소외 황성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판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내세워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다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민법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이 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민법시행전의 상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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